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주 보 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

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

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

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

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

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

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

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

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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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

고, 교육수준과 구매력이 높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엄청난 규모의 노인 인구를 부양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과 함께 노인이 

원하는 삶의 형태와 방식은 무엇이고, 연장된 노년기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사회의 핵심적

인 가치로 인식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 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체적 쇠약이나 사회적 역할 감소로 

주거지 중심의 생활이 일상화되는 노인들의 주거 생활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기조가 확인된다.

국내외 노인 대상 조사에서 대부분 노인은 거주하던 자택에 최대한 오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노인실태조사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88.6%의 노인들이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거동이 불편해져도 57.6%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다(정경희 등, 2017). 기

존 살던 주택,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노년상은 한편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과 정주성의 욕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요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동기 차원에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다. 

2019년 3월 국정과제로 추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를 핵심 가치로 보건,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단위 서비스 전

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행위자가 협

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보건복지부, 2019). 이는 일부 제도

의 부분적 개정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물론 공공과 민간, 개인의 역할분담까지 

재정비해야 하는 대단위 작업이다. 실제로 커뮤니티케어 실행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생겨나고 있으며(김필두, 최인수, 2018), 이 과정에서는 특히 지역 단위의 자원이 효과

적으로 활용되고, 자율적 역량이 발휘되는 것이 강조된다. 이런 배경에서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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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며, 포괄적인 민관협력을 이끄는 방법으로 독일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영리법인과 개인시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석재은 등, 2018, pp.59-60), 보충성

의 원칙에 근거하여 민간비영리복지협회와 지방정부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독

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은 노인들이 시설요양 대신 자택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P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거상담서비스는 노인적합 주택개조의 사례관리자(Case-Manager)

로서 내담자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Tyll, 2012). 독일의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이하 NRW주) 등 연방주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독일 NRW주 주거상담센터의 출현과 발전과정

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 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자리 잡아 온 배경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1) 독일 NRW주 주거상담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론적 근거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톨릭 교리에 기반을 

둔 개념인 보충성의 원칙은 1924년 법률화된 이후 독일의 정치, 사회, 행정 분야를 아우르

는 핵심적인 사회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개념은 독일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서 국

가, 시민사회, 개인의 독일식 관계설정을 규정한다. 본 연구는 주거상담 설립 초기부터 

현재의 체계를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독일 보충성의 원칙이 실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독일 NRW주에서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주거상담서비스가 

어떤 배경에서 출현하였고, 발전했는가? 

독일의 주요 사회구성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은 주거상담체계의 발전 과정

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1) 국내에도 주거복지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 주거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존 10개였던 지역주거복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했다(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거지원의 모든 것 ‘주거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opengov.seoul.go.kr/mediahub/15862942 에서 2019. 9. 2 인출). 한국 주거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저소득층 위주로 제공되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독일 주거상담센터와 주요 기능은 
다르나, 주거지원 관련 상담체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독일의 경험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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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보충성의 원칙과 독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능력과 역할 수행을 

장려하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운영원리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결정적으로, 또는 자생적인 사회네트워크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을 국가적 행위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권리와 의무가 하부단위, 작은 단위에 위임된다

(Sachße, 2003, p.194). 문제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원조체계는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지자체보다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이전에 가족, 또 가장 기초적 구성단위인 개인의 자력

구제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하나 된 유럽을 목표로 기획된 유럽공동체 결성 당시 개별국가의 

주권 침해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국제사회에 널리 소개되었다. 이 원칙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5조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정책집

행에서 개별국가, 지역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상위 조직인 유럽사회는 개별국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입을 최소화한

다는 상호 합의이다. 유럽헌법에 보장된 유럽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성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독일과 스위스 등 연방주의 국가에서 국가 행정과 정책 전반에 적용되

어 있다. 

독일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다. 1920년대 독일 전통적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존엄을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적 사회를 표방하며 사회의 중

요한 규범으로 개인성(Personalität), 공익성(Gemeinwohl), 연대성(Solidarität)과 함께 

보충성(Subsidiarität)의 원칙을 언급했다(Rauscher, 1975). 이 개념들은 종교적 배경에

서 등장하였지만 갈수록 다양한 현실적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문제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적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2) 

연대성이 운명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개인의 상호책임에 관한 개념이라면, 보충성의 

2) 이 개념의 관계 설정은 시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실현된다. 독일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이 원리이자 가치로 자리 잡은 
이 개념들은 경쟁, 갈등,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법, 경제, 행정, 정치 영역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다.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441

원칙은 책임부담 주체를 규정하는 원칙이다. 독일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는 민간비영리복지협회의 복지생산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해 왔다. 독일은 전통적으

로 발전해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 부서와 기관이 사회서비스의 전달자나 조직으

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간(비영리)복지협회의 중앙협회3)가 우선권을 가져 왔다

(Butterwegge, 2014, p.34). 민간(비영리)복지협회(이하 ‘비영리’ 생략)는 독일 연방헌법

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으며, 복지생산에 있어 국가보다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정재훈, 2007, p.104).4) 

보충성의 원칙은 협회(Verbände)와 국가 활동 접점의 근거로서 공공, 민간 관계자들

의 동반자적 관계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Brinkmann, 2014, p.3). 민간복지협회

의 특수한 지위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바이마르공화국에서부터 구체화 된 국가와의 

조합주의적 관계의 결과로, 민간복지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정부와 직접 협상

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는다. 민간복지협회는 이처럼 법이 부여한 복지생산에서의 

우선적 권리를 바탕으로 ‘공적(국가와 시장)･사적(가족과 시민사회)’ 행위자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Becke et al., 2011, pp.31-32). 

신자유주의적 변화 맥락에서 복지생산의 조합주의적 구도도 변화를 맞았다. 민간복지

협회는 1995년 수발보험 도입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특권적 지위를 잃었고, 

동시에 독일의 복지생산에는 새로운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민간(비영리)복지

협회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폐지되고, 이전에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역할이 

적었던 민간영리업체는 이제 동등한 지위에서 민간복지협회와 경쟁하는 새로운 파트너

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간복지협회가 기존 정부의 인건비 보조를 받아 공급해온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이제 민간 영리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기관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생존경쟁이 불가피해졌다(Bäcker et al., 2014). 물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에서 민간복지협회의 전통적인 특권적 지위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이들이 

3) 민간복지협회의 중앙협회에는 독일 카리타스(Deutshche Caritasverband), 디아코니(Diakonische 
Werk),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 노동자 복지단체(Arbeiterwohlfahrt), 독일 평등 복지연합
(Deutsche Paritätischen Wohlfarhtsverband), 유대교 중앙복지기구(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가 속해있다. 

4) 민간복지협회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 카톨릭 교회 기반의 카리타스, 개신교 기반의 디아코니 등의 중앙협회를 이루는 민간복지협
회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성격의 민간비영리협회가 존재하며, 이들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Fischer, 2005, p.87).



보건사회연구 39(3), 2019, 437-46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42

복지생산에서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민간

복지협회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논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민간복지협회가 사

회복지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와 복지생산에서 국가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

기도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복지협회가 지역사회에서 주축이 되어 

역할 하는 ‘주거상담’ 서비스를 조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독일 복지국가를 다룬 연구에서는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이 

주로 소개되었고, 보충성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편으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관련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우선 유럽연합조약, 유럽 헌법상의 보충성의 

원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재정, 1995; 전훈, 2005). 행정학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지방자치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이 다뤄지기도 했다(한귀

현, 2012). 정창화와 한부영(2005)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독일의 지방분권화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분권화의 이론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과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민간복지협회의 역할은 한국에도 

여러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원소연(2012)은 독일의 노인 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

로 복지 다원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을 연구했다. 고재백(2013)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

해서 독일 사회복지체계의 발전을 다뤘다. 독일의 사회복지체계는 독일식 사회국가와 

민간(비영리)복지협회간의 보충성의 원리와 조합주의적 연계체계 하에 작동하였음을 설

명하면서 개신교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재훈(2007)은 독일 복지국가가 민

간(비영리)복지협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조

명했다.

이처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독일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다뤄졌다. 독일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서 국가, 시민사회, 개인의 독일식 관

계 설정을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이 아직 국내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NRW주의 주거상담은 보충성의 원칙이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출현과 발전과

정에서 공공과 민간 주체의 협력, 합의 과정에 반영되는 맥락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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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ing in Place 정책과 주거상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 장기요양, 사회부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독일 정부에서 가장 추진력 있게 실행하고 있는 바는 자택을 의료, 장기요양의 근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AIP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어 

요양시설 입소 대신 자택거주와 재가수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주택개조는 주택의 물리적 조건을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제한에 

맞춰 ‘노인적합(altersgerecht)’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발 가족의 부담

을 완화할 수 있다.

주택개조를 통한 시설입소 방지 또는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보장재정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수발보험공단, 연방재건은행 등에서 다양한 재정지원

이 시작되었다.5) 그러나 지원의 종류도 다양하고, 조건도 복잡하며 전문적 내용이 많아 

수발등급자나 가족들이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개조가 예방적 차원보다는 수발상태가 되었을 때 급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

로, 노인이나 가족들이 소비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BMFSFJ, 2008, pp.9-10). 최근에는 특히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로 정확한 시장 

정보와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개입하여 내담자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NRW주의 주거상담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상담서

비스는 주택개조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며 전문

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내담자에게 자택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BMFSFJ, 2008, p.9). 독일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주거상담 인프라를 

5) 대표적 지원은 사회법전11권(수발보험법) 40조 4항(§ 40 Abs. 4 SGB XI)에 따른 ‘주택환경개선조치
(Wohnumfeldverbessernde Maßnahme)’로 수발등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연방재건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대출상품은 수발등급이 없어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로 예방적 차원의 노인적합 주택개조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연방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을 통해 노인적합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재단 또한 관련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
고 있다. 활용 가능한 다른 자원이 없음에도 미충족 욕구가 있을 경우, 사회부조법(사회법전 12권)에 
근거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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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NRW주에는 총 130개소의 주거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거상담과 관련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다. NRW주 주거상담센터의 

도입, 확대가 논의될 시점에 Niepel(1999, 2003), Peters(2003)를 통해 주거상담의 효과

성을 추계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Niepel(1999, 2003)은 주거상담의 결과로 나타난 

시설요양 입소 지연이 지자체와 수발보험공단에 미치는 비용절약 효과를 제시하여 주거

상담센터 운영의 재정적 효과를 추계했다. Zakel(2009a, 2009b)은 주거상담이 가져오

는 시설요양 방지 또는 지연효과를 통해 Unna 군(Kreis)에서 총 240만 유로의 비용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Zakel(2015)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Unna 

군의 주거상담센터 사례관리 결과 4,300건의 요양시설 입소를 방지 또는 지연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주거상담 관련 연구는 주거상담의 비용 효과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고, 이 결과들은 주정부, 지자체,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NRW주에 

주거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주거상담센터 체계가 발전해 

온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다뤄진 바 없다. 본 연구는 NRW주의 

주거상담센터가 다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는 다르게 연방법이나 주정부법 등의 제도

적 뒷받침 없이 발전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하고, 보충성의 원칙

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재 NRW주의 주거상담센터는 서비스를 이어온 지 

30년이 된 시점에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6) 무엇보다 한국은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앞두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독일의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주거상담은 현재는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부조법(사회법전 12권) 71조와 
수발보험법(사회법전 11권) 45c조에서 주택개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유추할 
수 있고, 주정부의 수발법에도 비슷한 권고가 있다. NRW주 노인･수발법 16조 2항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는 재가요양 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필요
한 서비스’는 ‘주택개조에 대한 상담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거상담센터’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재정적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남아있다.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44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NRW주의 주거상담센터

주거상담센터는 주로 주택개조의 여러 방법과 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거

상담의 기능에는 무장애주택과 주택개조 관련 개인상담, 홍보사업, 기관상담, 연결사업 

등이 있다(Tyll, 2012, pp.13-18). 주거상담사는 사례관리사로서 역할 하면서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한다. 독일 NRW주의 주거

상담센터는 1989년 처음으로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출범한 이후 계속해서 확대되

어 2019년 기준 130개소의 체계를 갖추었다(Koordination Wohnberatung NRW, 

2019, p.4).7) 

그림 1. NRW주 주거상담센터 설치 현황(2019년 5월 기준)

              

자료: Kreuzviertel Verein 홈페이지. Karte aller Wohnberatungsstelle in NRW. 
https://karte.kreuzviertel-verein.de/에서 2019. 9. 12. 인출.

7) 이외에는 바이에른(Bayern)주 40개소,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 60개소, 니더작
센(Niedersachsen)주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다른 주나 특히 동독 지역에는 거의 주거
상담센터 체계가 형성되지 못했다(KDA & Wüstenrot Stiftung, 2014, p.66). 한편 주거상담센
터가 비교적 많이 설립된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 주에도 주거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의 상당수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기관은 상담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보건사회연구 39(3), 2019, 437-46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46

위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5월 기준으로 NRW 주의 대부분 지역에 

주거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상담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자체, 민간복지협회 중앙

협회, (기타)민간복지협회 등이며 각 센터에는 주거상담사 교육을 받은 전담직 전문인력

이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현재 

센터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수발보험공단의 NRW지부, 상담센터 소속기관에

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8) 한편 주거상담센터간의 정보교환과 공동의 정치적 이해관계

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NRW주 주거상담협회(Landesarbeitsgemeinschaft 

Wohnberatung NRW)가 1999년 5월 도르트문트(Dortmund)시에 개설되었고, NRW주

에 위치한 90여 개소의 주거상담센터와 ‘기술과 장애 연구기관’(Forschungsinstitut 

Technologie und Behinderung), 독일노인기술센터(Deutsches Zentrum Gerontote- 

chnik) 등의 연구기관도 가입되어 있다.9) 주거상담협회는 정보제공과 정치적 결집 기능 

외에도 주거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접 교육을 제공하며, 또한 

2018년에는 새로운 업무기준을 출판하는 등 상담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상담의 질 제

고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주거상담시스템을 갖춘 

것은 독일에서 NRW주가 유일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배경을 탐구하는 데 

아래 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가. 전문가 인터뷰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이며, 질적연구의 여러 방법 중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한다. 전문가 인터뷰는 비교적 알려진 지식이 적은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현장

8) 현재 NRW주 주거상담센터는 지자체, 수발보험공단, 상담센터 소속기관에 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역과 기관에 따라 부담수준과 형태는 다르다. [그림 1]에 표시된 NRW주의 주거상담
센터에는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재정구조가 다른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자료에서 제시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주거상담센터를 
위주로 다룬다. 

9) NRW 주 주거상담협회 홈페이지. https://www.wohnberatungsstellen.de/hintergruende/lag-wohnbe
ratung-nrw에서 2019. 9.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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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얻을 수 없고,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Meuser & Nagel, 1997, p.484). 

이는 시스템화된 전문지식, 특수지식뿐 아니라 현장이나 실행 가능한 지식을 모두 포함

한다(Wehmeyer, 2013, p.81).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 인터뷰는 보통 구조화된 지식을 

얻는 방법보다는 탐색적 접근 차원에서 활용된다(Meuser & Nagel, 2009, p.465). 본 

연구는 아직 학술적으로 다뤄진 바 없는 독일 주거상담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초기 주거상담 출현 과정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

서 업무경력이 긴 주거상담사를 인터뷰 대상자로 섭외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하여 대면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주거상담센터의 발전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나. 인터뷰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2016년 4~8월 기간에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대부분 

주거상담협회 행사, 시･주정부가 주관하는 노인적합주거지원 관련 행사, 주거상담사 워

크숍 등에서 직접 섭외하였고, 이들을 통해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아 의뢰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조사에 동의한 전문가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약속을 한 후 대상자의 직장

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시작 전 대화 내용의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답변 내용의 일부분이 논문에 삽입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익명화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인터뷰 대상자에게 준비된 서류로 연구자가 

고지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확인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는 전문가별로 50~90

분간 진행되었으며, 녹취한 인터뷰 음원은 전사 후 폐기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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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대상자
 

역할 소속기관 업무경력10)

1 주거상담사1 민간복지협회 중앙협회 25년

2 주거상담사2 민간복지협회 28년

3 주거상담사3 민간복지협회 중앙협회 15년

4 주거상담사4 민간복지협회 11년

5 주거상담사5 민간복지협회 30년

6 시청 공무원1 시청 25년

7 (전직)시청공무원2 시청 35년

8 군청공무원1 군청(Kreishaus) 10년

9 군청공무원2 군청(Kreishaus) 16년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다. 분석방법: 질적내용분석

질적내용분석은 분석자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내용을 범주화(코딩을 통해 체계적

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의 패턴과 주제를 파악한다(최성호 등, 2016, p. 132). 

질적 내용분석은 Mayring(2003), Gläser와 Laudel(2009) 등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도 

활용되고 소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은 Mayring, 

Gläser & Laudel에 비해 연구내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귀납적 원문 활용에 특화된 방법으로 탐색적 연구에도 적합

하다. Kuckartz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내용-구조적, 평가적, 유형화 질적 내용분석으

로 구분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용-구조적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내용-구

조적 분석’(inhaltlich-strukturierte Inhaltsanalyse)은 기본적으로 내용-축약적 해석

(inhaltlich-reduktive Auswertung) 방법의 예로 볼 수 있다(Lamnek, 1995, p.110). 연

구자가 설정한 이론체계나 텍스트에서의 주된 발견을 범주화하여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Kuckartz의 방식은 Mayring과 다르게 범주화 

10) 주거상담사의 경우 주거상담사로 활동하기 이전의 업무경력 기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거상담사의 
직업적 배경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건축사, 수공업자 등 다양하다. NRW주에는 상당수의 주거상담
센터가 각각 사회복지사와 건축 또는 설계･설비 관련 직업 배경을 가진 주거상담사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뷰 대상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이러한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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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부터 귀납적 범주생성을 가능하게 하여 실제 원문 활용도를 최대화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분석자료에 관한 탐구-범주화-코딩-결과 해석’ 순으로 진행되

었다. 분석자료에 대한 일차적 점검을 마친 후 분석을 위해 범주화를 실시했다. 보충성

의 원칙 이론에 근거한 연역적 범주화와 전사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범주화

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분석을 진행하면서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추가된 ‘주거상담체계

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및 ‘주거상담협회의 활동’을 최종 카테고리로 결정

하였다. 범주화 이후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코딩은 자료에 표현된 현상

을 명명화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배치하고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Kuckartz, 

2014, p.112). 본 연구는 카테고리에 따라 전사된 텍스트를 재배치한 후 이론과 연관지

어 귀납적, 연역적 코딩을 부여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주거상담센터의 출현 및 발전메

커니즘과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출현단계

1989년 말 독일 NRW주에서 처음으로 주거상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처음 주거상

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을 개척한 것은 OO시 민간복지협회의 두 명(A씨, B

씨)의 사회복지사였다. 그중 한 명의 사회복지사를 인터뷰를 위해 섭외하여 관련 배경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B씨)는 당시 경험을 전달해줄 수 있는 접근가능한 유일한 정보원

이며, 주거상담체계의 출현단계는 주로 B씨의 기억에 의존한다. 그는 1980년 중반 기

관의 노인복지사업을 계획하던 중 노인들의 정주성의 욕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

한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실 노인들의 공동생활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운영하

던 요양원이 없어지면서 그곳에 살던 노인들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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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호응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니까요.”(주거상담사 5)

노인들의 바람에 따라 자택복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노인들의 

자택이 노인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노인) 집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시작했죠. 노인들을 집에서 생활하게 

도와주는 상담을 제공하자고요.”(주거상담사 5)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들 사회복지사는 건축, 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우리가 사회복지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 기술적, 건축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 필요했어요. 1987년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노인회의(Deutscher Seniorentag)에서 만

난 건축과 C씨가 우리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죠. 그는 당시 독일노인복지재단(KDA)을 위해

서 노인들이 사는 집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발견한 것은, 너무 많은 

집이 낡았고, 특히 화장실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는 점이었죠. C씨는 집을 어떻게 

손을 보면 노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주거상담사 5)

노인들의 자택거주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진 두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주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

먹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시 관계자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시청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우리가 얘기한 

담당자는 “우리는 주택청(Wohnungsamt)이 따로 있고, 거기서 (주택 수리를 위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라고만 했어요.”(주거상담사 5)

그들은 시청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주정부는 달랐다. 당시 주 정부는 Aging 

in Place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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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업을 설득하기 위해 주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우리가 문의했

을 때 주정부 노인계획을 작업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Aging in Place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거상담이라는 테마를 얘기했고, 이 방법이 노인들을 기존 주택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 우리 계획이 호응을 얻어 주지사와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주지사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계획에 공감하였어요. 주지

사가 옆에 앉아 있던 직원에게 “당신이 좀 챙겨서 성과가 나도록 해보세요.”라고 말했죠. 

그 후 우리는 그와 계속해서 연락하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고, NRW주의 Wohlfahrtspflege 

재단(주 정부 소속 재단)을 통해서 3년 계약의 시범사업 예산을 따냈어요.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시험해볼 기회를 얻은 거죠.”(주거상담사 5)

이렇게 NRW주에서는 이들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과 함께 총 세 기관이 1989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첫 주거상담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세 기

관이 추가되어 총 여섯 기관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다(LAG Wohnberatung NRW 

2015, pp.17-18). 아래에서는 두 사회복지사의 이니셔티브와 주정부의 AIP에 관한 관

심으로 처음 시작된 주거상담이라는 제도가 현재의 체계를 갖추기까지 발전 단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범주화를 통해 분류한 발전메커니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내용을 정리한다.

2. 발전메커니즘 1: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주거상담센터 운영은 사업 초기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주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2~3년 단위로 주거상담센

터를 재정지원 했다.

“우리는 이 기간(시범사업)에 노인들의 자택 거주를 지원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연방주에서 우리 업무의 필요성에 공감했어도 이것이 바로 정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에요. (...)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긴 근로계약은 (주거상담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

할 때 받은 3년이었어요. 그 후에는 2년, 그리고는 1년, 또 1년씩. 어떨 때는 성탄절이 되어

서야 우리 센터가 내년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주거상담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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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재계약시마다 재정지원 연장과 중단을 저울질하며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되

기도 했지만 18년간 이어진 주정부의 재정보조는 NRW 주의 주거상담이 현재의 체계를 

갖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주정부와 함께 NRW주에서는 1997년부터 수발보험공

단 NRW지부에서 운영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했다. 이 부분이 NRW주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주정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재정지원을 한 덕에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에요. 이렇게 체계가 한 번 만들어 지면 오래 유지될 수 있죠. 그리고 주정부가 

수발보험공단 NRW지부(Landespflegekasse)와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한 덕분에 (수발보험공

단의) 재정지원을 끌어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주거상담사3)

“NRW주에서 주거상담 체계가 잡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수발보험공단 NRW지부

의 재정적 지원을 끌어냈다는 점이에요. 다른 연방주들은 그렇게 못했죠.”(주거상담사4) 

이때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을 얻어낸 배경은 주거상담서비스를 통해 사

회적 비용이 상당한 요양시설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수발보험공단은 주거상담사를 통한 주택개조 활성화와 전반적 노인적합주택 확대로 노

인의 AIP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에 참여했다. 

“수발보험공단과 주정부가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에요. ‘시설요양 방지’. 그들이 가장 원하

는 바이고, 우리 주거상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죠.”(주거상담사3)

주정부는 주거상담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지원하였으나,11) 2009년 

주 회계감사원 회계보고서의 권고로 재정지원 중단이 결정되면서 이 구도는 중요한 전

환을 맞았다. 주정부의 예산보조가 없어지면서 주거상담센터의 운영은 이제 각 시, 구에

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되었다. 물론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주거상담센터의 존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OO시에서 

11) NRW주에서 공적으로 재정지원 되는 주거상담센터의 재정지원구조는 현재 지자체, 수발보험
공단, 시설운영자이다. 기관별로 세부적인 분담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지자체
와 수발보험공단이 인건비와 물품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 비용은 기관
운영자가 부담한다.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453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시 관계자는 당시 논의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우리(시)는 그 당시 (주거상담 센터를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논의 

끝에 우리 시에서 지역 노인복지 예산에서 주거상담 센터 운영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죠.”(시청공무원1)

다른 주거상담사도 비슷한 경험을 전했다.

“그 당시 다행히 우리 시는 재정지원을 이어가기로 하여 (주거상담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있었죠.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주거상담사2)

이 시기를 거쳐 실제로 일부 주거상담센터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거상담센터가 존폐 위기에 몰린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위기마다 극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센터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주거상담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실업

자로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일했죠. 그런가 하면 언제는 수발

보험공단에서 큰 단위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여러 도시에) 주거상담센터가 더 생기기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확장해 온 거예요.”(주거상담사5)

이처럼 주정부는 AIP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거상담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주거상담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는 지원을 종료하고 지자체가 

직접 주거상담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주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

로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한 후 주거상담센터 

운영 또는 재정지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지역의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서비스 전달자로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주와 달리 NRW주에서는 주정부와 함께 수발보험공단

의 NRW지부가 주거상담센터 재정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수발보험공단이 주거상담을 통해 기대되는 시설요양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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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것과 관련 있으며,12) 여러 관계자들이 이러한 주거상담

의 효과를 근거로 보험공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이기도 하다. 

3. 발전메커니즘 2: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센터는 시작부터 발전과정까지 독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행위자인 민

간복지협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주거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정부를 설득하여 

사업 체계를 만들어낸 것도 민간복지협회 소속의 사회복지사였고, 주정부에서 주거상담

센터를 전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했을 때 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 또한 민간복지협회였다. 

“우리(군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죠.”(군청공무원1)

“행정을 하는 우리들은 파트너가 필요해요. 우리는 새로운 관료제 체계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민간에 이 주제를 이미 작업해온 파트너를 찾죠. 대부분은 민간복지

협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군청공무원2)

주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며 적극적으로 주거상담 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자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상담센터를 만들고자 했다. 주거상담센

터 운영을 민간복지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료제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간복지협회의 장점도 언급된다.

“우리(시)는 (주거상담을) 민간복지협회에 맡겼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관련 전문성을 키

워온 사람이 있었고, 그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거상담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원하는 주거상담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 민간복지협회는 

시 행정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요. 독립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위탁하

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시청공무원1) 

12) 시설요양에 앞서 재가요양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독일 수발보험 도입 시점부터 지금까
지 수발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사회법전 11권 3조).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시설요양 수요를 재가
요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차례 수발보험 개혁을 단행하는 등 재가요양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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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RW주에서는 전체 주거상담센터의 약 40%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나 

군(Kreis) 등 지자체에서 주거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경위를 질문하자, 공무원들의 

답은 일치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당시 직접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서서 하겠다

는 민간복지협회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시청공무원2)

“사실 당시 우리(군청)가 직접 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었죠. 그런

데 당시에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게 되었어요.”(군청

공무원1)

즉 직접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따로 주거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후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방식이었다. NRW주의 경우 주거상담

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더라도 이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복지협회는 주정부나 수발보험공단으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더라

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재정상 지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의 민간복지협회가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를 한 민간복지협회 소속 주거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거상담센터는 저희 고용주(민간복지협회) 입장에서는 비용만 나가는 사업이에요. (...)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 결국 우리 기관에도 

좋은 거죠.”(주거상담사1)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접촉 범위를 넓히고 그들의 역할을 예비수요자들에게 알

릴 수 있어요. 고객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경쟁체제에서는 도움이 되죠.”(군청공무

원2)

이처럼 민간복지협회는 주거상담을 잠재고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특권과 우선권을 잃고 민간영리업체와 경

쟁하며 기관운영을 해야 하는 민간복지협회에게 주거상담센터 운영은 그들의 공익적 

정체성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주거상담체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보충성의 원칙 적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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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본격적으로 주거상담을 확대하기로 했을 때, 지자체는 먼저 민간복지협회를 중심

으로 파트너를 찾았다. 전문성과 센터 운영의 의지를 보인 복지협회가 없을 때만 직접 

센터를 운영했다. 이는 행정력을 소진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한편 민간복지협회는 주거상담센터 운영을 경쟁체제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접촉 범위를 넓히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했다. NRW주의 주거상담체계는 이처럼 지자체

와 민간복지협회의 이해관계가 부합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복지협회의 적극적 역할과 주정부 및 수발보험공단

의 재정지원은 NRW주에서 주거상담센터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해온 결정적인 요인으

로 이해된다. 그러나 독일의 다른 연방주와 달리 왜 NRW주에서만 다양한 주체의 

재정지원과 민간복지협회의 참여가 가능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NRW주 주거상담협회의 역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4. 발전메커니즘 3: NRW주 주거상담협회(LAG Wohnberatung 

NRW)와 정치적 활동

주거상담센터의 개척자들은 민간복지협회의 사회복지사와 건축가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에 직접 다가가서 주거상담의 효용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

각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의 일부로 NRW주 주거상담협회(Landesarbeitsgemeins- 

chaft (LAG) Wohnberatung NRW)가 만들어졌다. 주거상담협회는 주거상담체계를 만

들고, 상담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A씨와 D씨가 주도했다. 

“A씨는 진작 알았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정치권에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했죠.”(주거상담사5)

“D씨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항상 정치적 

측면에서 생각했죠. (...) 이들(A씨와 D씨)이 주거상담협회를 생각해 냈고, 실행에 옮긴 거

죠. (...) 두 사람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주거상담(체계)은 없었겠죠.”(주거상담사2)

현재 NRW주 주거상담협회에는 수발보험공단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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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센터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OO시의 노인 정책을 담당하는 시청공무원은 이와 관

련하여, “주거상담협회를 만들었던 것은 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시청공무원1)”고 했다. NRW주의 주거상담사들은 지금까지 협회를 통해 조직력

을 강화해 왔으며, 협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취를 공동의 성과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위해 싸워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죠.”(주거상담사2)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온 걸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 하던 거죠.”(주거상담사

5)

NRW 주에 주거상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상담협회에서는 주

거상담사 교육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현재 주거상담 교육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D씨가 주도했다.

“주거상담협회에서는 D씨의 주도로 주거상담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수년째 주

택개조와 주거상담 주제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주거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 중이죠.”(주거상담사5)

2000년대 이후 주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계속해서 주거상담센터가 늘어

나게 되자, 주거상담협회는 정치적 결집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조정기구로

서 다양한 행정,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주거상담협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이 

확대되자, 주정부에서는 주거상담협회를 주정부 조직으로 편입시켜 관리 권한을 강화하

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주거상담협회(LAG Wohnberatung)가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도중 우리는 주정부로부터 

이 조직을 주 정부로 들여오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당시 D씨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안을 거절했죠. 그는 우리가 주정부 기관으로 편입되면 재정적으로 완전히 종속되

므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주거상담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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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주정부에 편입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는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치조직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이와같이 주거상담협회는 주거상담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알리고 협상하여 재정지원

을 끌어냈으며, 주거상담센터가 체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는 불안정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NRW의 주거상담서비

스가 지난 30년간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각 지자체 

단위에서 주거상담센터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재정난을 겪는 시,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주거상담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 배경이었다. 실제로 다른 주에서는 주거상담 인력의 상당수가 자원봉사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현재 소방서의 응급구조, 호스피스의 90%가 자원봉

사인력에 의해 운영되죠. 물론 이건 금전적인 이유에요. 이 사람들을 다 전담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 주거상담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 이건 돈 받고 할 수 

있지만, 또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일이죠.”(시청공무원2)

주거상담협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거상담협회는 강하

게 주장하고 있죠.”(주거상담사1)

“다른 주에서는 아무래도 주정부나 도시에서 재정지원이 적으니까 이 일을 주로 자원봉

사직이 수행하기도 해요. (...) 그런데 이 일(주거상담)은 엄청난 책임이 있고 전문성과 경험

이 필요해요.”(주거상담사 5)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거상담협회가 이익집단화되어 다양한 주체가 주거상담체

계에 참여할 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전직 건축가, 수공업자, 사회복지사 중에 이 일을 명예 봉사직으로 해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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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상담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상담과 사례를 맡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될까봐 걱정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굳이 전담직으로만 인프라

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점점 갈수록 더 이익집단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시청공무원2).

이와같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어 영역을 확장해 온 

주거상담센터는 협회를 구성하여 구성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력을 갖춰 주거

상담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알리는 통로로 삼고자 했다(LAG Wohnberatung NRW, 

2014). 주거상담협회는 지금까지 주거상담센터, 주거상담사의 정치적 결집을 이뤄 상담

기관의 재정지원, 재정지원의 위기, 업무환경 개선 등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중앙정부, 주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도 주거상담센터가 확대되어 현재의 

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주거상담센터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현재는 자원봉사자 등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여 주거상담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

은 막고 있다. 주거상담센터와 전담인력 규모를 더 확장하기 원하는 주거상담협회와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주정부와 지자체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주거상담협회의 조직화

가 보충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는 물론 아직 주거상담체

계가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했고, 독립적 직업영역을 구축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과도기

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주거상담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협회 차원에서는 정치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상담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

는 등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Ⅴ. 결론 및 논의 

독일 주거상담은 지역 전문가의 역량과 이니셔티브를 사회적으로 활용한 좋은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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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NRW주에서 주거상담센터가 현재와 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개척자

들의 초기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적 재정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NRW 주정부는 아

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지원한 결과 유용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주거상담센터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완전히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프라

를 대부분 유지하는 선에서 각 주거상담센터의 재정구조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

에서 주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하부체계로서의 개별 서비스 전달기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였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재정지원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확대해 

온 주거상담서비스는 최근 AIP 실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커지면서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주거상담협회가 주축이 되어 제도화를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성과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결정적으로 노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제7차 노인보고

서(2017)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인구전략

(Demografiestrategie, 2015)에도 주거상담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권고

되는 등 법적 체계 구축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가, 시민사회, 개인의 독일식 관계 설정을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은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

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독일과 같이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복지전달자가 국가의 파트너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의 경험은 한국의 정부, 민간 복지 전달

주체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보충성의 원칙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접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문제 해결에서 상향식 접근을 추구하며, 이는 수요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실천지식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독일 보충성의 원칙의 핵심은 상위단계 개입의 순서와 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 또는 가족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먼저 

지역사회가 개입하며, 추가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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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는 차례로 개입에서 후순위에 있다. 이는 특히 한국 복지정책이 전반적으

로 실제 현장의 요구와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참고해야 하는 부분

이다. 한국에서 ‘상향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지

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차원에서 지자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은 매우 고무적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생적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

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방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독일 지역사회 활동의 핵심은 ‘협회’이다. 독일은 협회주의국가(Verbändestaat)라고 불

릴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협회가 많이 존재하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로 기능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주거상담체계의 형성단계

에서는 초기 설립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협회를 구

성한 이후에는 협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협상하고, 협력하고 있다. 주거상담

협회가 때로는 배타적인 이익집단으로 기능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협회 역할의 핵심에는 전체 지역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AIP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와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해

야 한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자체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물론이고, 민간

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NRW주에서 주거상담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들

의 역할이 노인들의 시설이용을 연기 또는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

문이다. 이는 주거상담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이들은 주거

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업무 표준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의 관리 체계 안에서 작동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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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받는 모델이 공고화되어 있어, 민간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지방정

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여 이들의 

전문성이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충성의 원칙의 국내 적용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개념이 정부 등의 

상위단계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을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근 독일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획 수립 차원에서 지역사회 재건, 지역사

회 활성화, 지역주민 간의 관계성 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Schubert, 2019, p.60). 보충성의 원칙이 재조명

되는 배경에서 독일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인보고서(7차)는 보충성 원칙이 

사회국가로서 독일 정부가 해야 할 당위적 행위를 하지 않을 근거로 잘못 활용될 가능성

을 경고했다(Heinze, 2016). 실제로 보충성의 원칙은 때로는 사회정책에서 국가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아래에서부터 조직한 각자의 기능을 가진 사회

의 각 단위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지(Schubert, 2019, p.60), 

국가, 지방정부의 당위적 역할에 대한 면제 근거가 아니다. 보충성의 원칙의 국내 적용

에서도 사회 각 단위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자기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핵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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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Germany: 

Focused on the Subsidiarity Principle

Joo, Bohy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Keywords: Housing Consulting, Germany, Subsidiarity Principle, Aging in Place


